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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 : 사무금융노조-중앙선관위 제16-10-04호

시행일자 : 2016. 10. 11.

수    신 : 업종본부장 및 지부장 

참    조 : 상근간부

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
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

04166 마포구 용강동 67-1 인우빌딩 4층   Tel 02) 771-0774 전송 02) 771-0776

제    목 : 사무금융노조 제3대 선거 미납조합비 납부 및 육아휴직자 선거권 안내  

1. 조합의 통일단결과 힘찬 전진을 기원합니다.

2.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3대 임원·업종본부 선거권은 선거관리규정 제
17조(선거권)에 의해 규정됩니다.

3. 선거관리규정 제17조(선거권) ①항은 ‘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 후보등
록마감 48시간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’고 명기되어 있
습니다.

4. 이러한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0일 선거를 공고하면서 10월 19일 
후보등록마감 48시간 전인 10월 17일을 선거인명부 마감으로 정한 것입니다.

5. 또한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조합비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
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.

6. 각 업종본부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부 선거담당자는 10월 17일 선거인명부 
마감 전에 미납 조합비가 납부되도록 조치하고, 육아휴직자를 포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
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
위원장직무대행 손 준 달


